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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

1. 관련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7606(2022.2.18. 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2.28. )

2 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

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2022.3.1. (화) 부터

접종증명음성확인제( '방역패스 ' )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아래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관내

시설 점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 : 2022.3.1. 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 까지

나. 적용지역 : 전국 17개 시 · 도*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

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

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주요 변경사항

구분 주요 변경 사항

접종증명

음성확인제

(방역패스)

▴ 방역패스(청소년 포함)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

↳ 유흥시설 등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‧경정‧
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 , 식당‧카페, 멀티방, PC방,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,

파티룸, 마사지업소‧안마소

모임행사

▴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
※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

▴ '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'토록하는 제한 해제

↳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

▴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

1.5배까지 가능



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

공통
▴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

▴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

결혼식장
▴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
(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)

장례식장, 돌잔치 ▴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
실외스포츠

경기관람장
▴ '음식섭취 금지 ' 해제(고척스카이돔 제외)

실외체육시설 ▴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

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 '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(띄어 앉기 등) ' 해제

종교시설

▴ 정규종교활동(소모임‧성가대 포함)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

※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

※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

붙임 :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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